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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청
- - 

- 의견제출통지서
- - 

-

출 원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황보의

주 소  

출 원 번 호 40-2023-0153590

상 품 류 제 35 류

발송번호: 9-5-2024-079161815

발송일자: 2024.09.19.

제출기일: 2024.11.19.

1. 이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아래와 같은 거절이유가 있어 이를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제출기일까지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 상표법 제54조 및 제55조, 의견서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보정서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2. 위 제출기일에 대하여 매회 1월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기간연장승인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기간연장은 2회 이상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연장신청서는 지정(연장)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거  절  이  유

이 상표등록출원 상표는 다음 거절이유가 있어 통지합니다.

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상표법 제35조 제1항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거절이유의 상세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 상기 제출기일
까지 의견(답변, 소명)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절이유의 대상이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전부가 아닌 일부에만 해당하는 경우 거절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지정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통지에 해당되지 않는 지정상품은 거절 대상 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후에 

출원공고 및 등록결정 됩니다(상표법 제57조제1항 및 제68조).

  -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란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기간(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

받을 날부터 3개월, 연장 가능)에 심판 또는 재심사의 청구가 없거나, 심판 또는 재심사

수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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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심판 또는 재심사가 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2.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을 빠르게 상표등록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정서를 제출(상표법 제

40조 및 제41조)하거나 분할출원(상표법 제45조)을 하시기 바랍니다.

[ 거절이유 1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이 출원상표는 아래와 같이 타인의 선등록 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아래 

지정상품을 삭제하는 보정(법 제40조)을 하거나 분할하여 출원하는 경우(법 제45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합니다.

○ 선등록상표 제4020753180000호(Catarsis del Dinero)와 동일유사

  (관련상품 : S2025 S2027 S2035 S2039 S2090)

  - 거절 대상이 되는 상품 : [S2090]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S2025] 가방 소

매업, 지갑 소매업 [S2039] 노트북컴퓨터 소매업, 휴대폰 소매업 [S2035] 시계 소매

업 [S2027] 신발 소매업

[ 거절이유 2 ] 상표법 제35조 제1항(또는 동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이 출원상표는 아래와 같이 타인의 선출원 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또는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선출원 상표가 최종 설정등록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지정상품을 삭제하거나(법 제41조) 분할

하여 출원(법 제45조)하는 경우, 또는 해당 선출원상표가 거절결정, 출원취하, 출원포기 또

는 무효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타인의 선출원 제4020220227794호(EL DINERO)와 동일유사 (관련상품 : S2090)

  - 거절 대상이 되는 상품 : [S2090]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참고 : 상표견본이미지

(※ 본 통지서의 상표견본 이미지는 출원서에 첨부된 상표견본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출원  인용  인용  인용

제4020230153590호 제4020220227794호 제4020753180000호 제40202300725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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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심사관 김남경

1. 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타인의 선출원·선등록 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한 동일·유사 여부는 유사상품 심

사기준(특허청 예규)을 참고하여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2. 타인의 선출원·선등록 상표의 상세한 내용은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

에서 무료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위에서 안내한 후속 절차 또는 신청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로, 이 통지서 

내용에 대한 사항은 특허청 기계전자상표심사팀 ☎042-481-8107(대표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시 유의사항 안내 :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서(이미지로 작성된 부분 포함)를 제출하는 

경우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조)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제3자의 서류철 열람/복사 

신청 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특허로(www.patent.go.kr) 또는 특허청(www.kipo.go.kr)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심사 진행상황, 서류 제

출 및 절차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2. 타인의 선출원 제4020230072562호(Catarsis del Dinero)와 동일유사

  (관련상품 : G390702 G390803)

  - 거절 대상이 되는 상품 : [S2039] 노트북컴퓨터 소매업, 휴대폰 소매업.  끝.


